
일시적 대체 근무 약사의 적법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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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약사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다른 약사 B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부탁을 

받고 일시 근무하면서 2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판매한 사안  

●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한 사안 

 

2. 판결요지 – 약사법 위반 인정, 유죄 판결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개설한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가 금지되는 점, 국민보건위생상 약국 관리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에 의한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있는 

약사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 약사 A는 단순히 △약국 소속 직원 D의 부탁을 받아 약 3



분간 환자 두 명에게 의약품 조제·판매를 한 것으로 A가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약사법위반죄 성립을 긍정 

 

3. 판결요지 – 약사법 해석 및 위법성 판단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